
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7. 8. 16.>

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(제3조 관련)
등 급 자 격 요 건

1급 정학예사

 2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"경력인정대
상기관"이라 한다)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
1. 국공립 박물관
2. 국공립 미술관
3. 삭제<2015.10.6.>
4. 삭제<2015.10.6.>
5. 삭제<2015.10.6.>
6.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·사립미술관, 

등록된 대학박물관·대학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·
시설·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
정한 기관

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
년 이상인 자

3급 정학예사

1.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
인 자

2.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
인 자

3.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
이상인 자

준학예사

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
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준
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
이 1년 이상인 사람
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
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준
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
이 2년 이상인 사람
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(법령에 따라 이
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준
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
이 3년 이상인 사람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
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
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



    ※ 비 고
  1. 삭제<2009.1.14>
  2. 실무경력은 재직경력·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.
  3. 등록된 박물관·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

없이 재직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
